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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3 부

결         정

사       건 2023도7399  가. 상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. 명예훼손
피  고  인 김낙찬 (000000-0000000),  운전사

주거  
등록기준지  

상  고  인 검사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3. 5. 17. 선고 2023노166 판결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본다.
 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
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. 
따라서 채증법칙 위반,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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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
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3. 8. 18.

재판장      대법관      오○○

            대법관      안○○

주  심      대법관      노○○ 

            대법관      이○○


